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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1. 제안경위

  ❍ 의안번호 : 제2205호

  ❍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  ❍ 제출일자 : 2022. 9. 6.

  ❍ 회부일자 : 2022. 9. 6.  

2. 관련근거 

  ❍ 지방자치법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  ❍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(총괄)

  최종예산 : 747,709백만원(일반 732,482백만원 특별 15,227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  

구 분 예산액
기     정     액

2회추경
(안) 비고

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

계 747,709 693,262 622,602 58,654 12,006 54,447 　

일 반 회 계 732,482 678,786 608,146 58,634 12,006 53,696 　

특 별 회 계 15,227 14,476 14,456 20 0 751 　

의료급여기금 803 636 636 0 0 167 　

주민소득지원및
생활안정기금

642 291 291 0 0  351 　

주 차 장 13,782 13,549 13,529  20 0    233 　



- 2 -

4.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

  총 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  ❍ 기정예산 36억 6,920만 7천원 대비 1억 1,172만원 감액(3.1%)된  

     35억 5,748만 7천원으로, 

  세부사업별 현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5. 검토의견

❍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, 

   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연수 취소로 인해 의원 및 수행직원의 

국외출장여비를 감액하고,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 출장업무를 

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여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법령 

등 검토결과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다고 사료됨.

　세 부 사 업 명 최종예산
(①+②)

기정액
(①)

예산(안)
(②)　편성목 주 요 내 용

계 3,557,487 3,669,207 △111,720

의정활동 지원 80,451 97,951 △17,500

　 여비
국외업무여비(의원 해외비교시찰수행
출장여비, 의장단 해외연수수행 출장여비)

4,752 22,252 △17,500

의회비 지원 690,616 736,116 △45,500

의회비
의원국외여비(공무국외출장여비,
국가공식행사, 국제회의, 자매결연)

0 45,500 △45,500

기본경비 114,165 162,885 △48,720

여비 국내여비(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) 19,488 68,208 △48,720

구 분 예산액 기정액
2회추경(안)

비 고
계 증액 감액

계 3,557,487 3,669,207 △111,720 0 △111,720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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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 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

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 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

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

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

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

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

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8.4.]


